
- 1 -

사 건 고 도 변경 죄명 횡2014 71 ( )

고 인 ○○○

검 사 철 검사직 리 소 건 공( , ), ( )

변 인 생략< >

결 고 2014. 6. 12.

고인 죄.

고인 임 차 간 만료 임차인인 해자 부 청주시2013. 7. 10. ●●●

소재 공 인도 았는 경 해자 부탁 공 내에 있 해, 2013. 7. 13.

자 소 웨 링 작품 시가 원 상당 민트 원목장 개 시가( ) 1 ( 3,000,000 ), 1 (

원 상당 린 시가 원 상당 둥근 원목 자 개 시가450,000 ), 2 ( 200,000 ), 2 ( 45,000

원 상당 커 인 공 품 개 시가 원 상당 책꽂이 개 시가 원 상), ( ) 2 ( 45,000 ), 1 ( 40,000

당 히 난 개 시가 원 상당 벽시계 개 시가 원 상당 시가 합), 1 ( 60,000 ), 1 ( 20,000 )

계 원 상당 이 이 사건 품이라 다 해자를 여 보4,150,000 ( ‘ ’ ) 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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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이를 가 가 해 공 에 찾아 해자에게 만 원2013. 8. 4. 18:00 ‘200

지 에는 건 돌 없다는 취지 거부함 써 횡 다’ .

법 조 항에 는 거부란 보 에 여 소 자 권리를355 1 ‘ ’

는 사 시를 는 행 를 뜻 므 거부가 횡 죄를 구 면 타, ‘ ’

인 재 보 는 자가 단 히 그 거부 사실만 는 부족 고 그

거부 이 주 인 사들 종합 여 거부행 가 횡 행 같다고 볼

있 도이어야 고 횡 죄에 있어 이른 불법 득 사는 타인 재 보,

는 자가 그 취지에 여 당 권원 없이 스스 소 권자 같이 이를 처분

는 사를 말 는 것이므 그 거부 다고 라도 그 거부에

당 이 가 있어 이를 지 아니 다면 불법 득 사가 있다 없다(

법원 고 도 결 등 참조1998. 7. 10. 98 126 ).

이러 법리에 추어 살 건 증인 고인 이 사건 품 안 살, “ ‘●●●

니 가 가라고 고 경에 라고 해 시 에 공 갔’ , 2013. 8. 4. 18:00

다 증인이 이 사건 품 돌 달라고 자 고인 증인이 엔 리어. ‘

시 과 냉 만 미납 차임 등 만 원 부를 산 는 어 우니 만 원800 , 200

내고 이 사건 품 찾아가라고 면 거부 다 이에 증인’ . 2013. 8.

경찰에 신고를 했고 고인 부 모 돌 주겠다는 자를20. , 2013. 8. 22. ‘ ’

후 부분 품 돌 았다 는 내용 법 진 에 경찰 진 조.” , ●●●

고인에게 만 원 가 면 돌 주겠다고 느냐며 나 말이 통 지“ 200

않았다 는 내용 진 재 남편 증인 이 사건 품” , “2013. 8. 4.●●●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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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러 갔 고인이 만 원 가 면 주겠다고 여 생각해 보겠다고 했200 ,

다 는 내용 법 진 에 면 고인 이 사건 품 에 해” , 2013. 8. 4.

상 이 쾌히 아들이 어 운 조건 시 사실 인 있 나 다른,

편 당시 과 동행 사 동 증인 고인과 사이에 돈과“●●● ◇◇◇ ●●●

남겨 고 건 다 이 있어 모지 볼펜 에게 가 다주고 에●●●

있었는데 이후 다 없이 헤어 다 부 다 날 만 원 주고 보, . ’200●●●

건 가 했는데 만 원 마 가 부담이 다는 말 듣고 고인, 200 ’ ,

에게 만 원 안 주면 안 겠느냐는 부탁 했다 는 내용 법 진 에‘200 ’ .”

면 고인 임 차 채 산 시도 는 과 에 이 사건 품 조,

건 시 여 과 사이에 상당 도 에 이른 것 보이는 이에,●●●

추어 보면 앞 든 증거만 고인이 산 합 를 조건 시 범주를 는,

종국 이고도 인 거부 사를 명 다고 단 어 고 달리 고,

인이 소 권자 같이 이를 처분 는 사 이 사건 품 거부 다고 인

만 증거가 없다.

그 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 므 사소송법, ,

조 후단에 여 죄를 고 다325 .

사 희상 _________________________


